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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Governors and Valve Stations of 

Wholesale Gas Busines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를 포함한다)의 가스공급시설 중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설치·운영 및 검사·감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

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11-8호, 2011년 11월 30일)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635호, 2012년 1월 5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3 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

시설을 말한다.

(1) 가스제조시설이란 가스의 하역·저장·기화·송출 시설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2) 가스배관시설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

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

속설비를 말한다.

1.3.2 배관이란 본관과 공급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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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본관 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3.4  공급관 이란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

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3.5  고압 이란 1㎫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이를 고압으로 본다.

1.3.6  중압 이란 0.1㎫ 이상 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이상 0.2㎫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3.7  저압 이란 0.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3.8  액화가스 란 상용의 온도 또는 35℃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3.9  지진감지장치 란 내진설계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면가속도(진도)를 측정하거나 긴급할 때에 

가스흐름을 차단하고 정압기지·배관 등 가스시설의 실제 동적 거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도계, 속도계 및 SI(Spectrum Intensity)센서 등을 말한다.

1.3.10 "설정압력(Set Pressure)"이란 운전조건에서 과압안전장치가 열리는 압력으로서 명판에 표시된 

압력을 말한다. <개정 09.12.2>

1.3.11 "축적압력(Accumulated Pressure)"이란 내부 유체가 배출될 때 과압안전장치에 의하여 축적되

는 압력으로서 그 설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말한다. <개정 09.12.2>

1.3.12 "초과압력(Over Pressure)"이란 과압안전장치에서 내부 유체가 배출될 때 설정압력이상으로 

올라가는 압력을 말한다. <개정 09.12.2>

1.3.13 "평형 벨로우즈형 과압안전장치(Balanced Bellows Safety Valve)"란 밸브의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성능 특성에 향을 받지 않는 과압안전장치를 말한다. <개정 09.12.2>

1.3.14 "일반형 과압안전장치(Conventional Safety Valve)"란 밸브의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성능 특성에 향을 받는 과압안전장치를 말한다. <개정 09.12.2>

1.3.15 “파일럿 작동식 과압안전장치((Pilot-Operated Safety Valve)”란 그 주요 방출장치가 

자력구동식 보조압력방출밸브(파일럿)와 결합되어 자력구동식 보조 압력방출밸브에  의해 제어되는 

과압안전장치를 말한다. <개정 09.12.2>

1.3.16 "배압(Back Pressure)"이란 배출물 처리설비 등으로부터 과압안전장치의 토출측에 걸리는 

압력을 말한다. <개정 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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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정압기 설계 기준유량”이란  가스의 사용량을 고려하여 해당 정압기의 설계 시 적용하는 

가스의 유량을  말한다. <개정 09.12.2>

1.4 기준의 준용(내용 없음)

1.5 경과조치

1.5.1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벤트스택에 관한 경과조치

1.5.1.1 1985년 7월 16일 이전에 설치된 벤트스택은 2.9.7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1)

1.5.1.2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벤트스택은 2.9.7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2)

1.5.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 감리 

및 기술검토를 받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6 용품사용제한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에 따라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설치하는 특정설비 및 가스용품이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시설기준

2.1 배치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는 그 기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기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급경사 지역이나 붕괴할 위험이 있는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2.2 기초기준 <신설 11.1.3>

정압기지 내에 설치하는 가열설비·계량설비·정압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KGS GC203(가스시

설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이에 연결된 노출배관은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고정한다.

1)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0호(1999. 12.1) 제2-5-6조에 따른 경과조치

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45호(2006. 12. 29) 제2-5-6조에 따른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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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장설비기준(해당 없음)

2.4 가스설비기준(내용 없음)

2.5 배관설비기준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배관설비는 KGS FS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6 정압기(지) 기준

2.6.1 정압기(지) 재료

지상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의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한다.

2.6.2 정압기(지) 구조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구조는 그 기지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다.

2.6.2.1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가스공급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6.2.2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가스공급시설의 관리 및 제어를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한다.

2.6.2.3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설치하는 가열설비, 계량설비 및 정압설비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KGS GC203(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이에 연결된 노출배관은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구조물로 고정한다.

2.6.2.4 정압기 및 밸브기지의 밸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계기실 및 전기실 등과 구분하고 누출된 가스가 

계기실 등으로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6.2.5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의 밸브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방지조치를 한다.

2.6.3 정압기(지) 두께 및 강도

2.6.3.1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의 밸브실은 천정, 바닥 및 벽의 두께가 각각 30㎝ 

이상의 방수조치를 한 콘크리트로 한다. 

2.6.3.2 지상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의 출입문은 두께 6㎜(허용공차 : ±0.6㎜) 이상의 강판 또는 30

㎜×30㎜ 이상의 앵글강을 400㎜(가로)×400㎜(세로) 이하의 간격으로 용접 보강한 두께 3.2㎜(허

용공차 : ±0.34㎜) 이상의 강판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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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정압기(지) 설치

2.6.4.1 압력기록장치 설치

정압기 출구에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 및 기록(또는 출구압력을 원격으로 감시·기록하는 장치로 

대체 가능)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개정 09.12.2>

2.6.4.2 불순물제거장치 설치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제거장치를 설치한다.

2.6.4.3 예비정압기 설치

정압기의 분해점검 및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 압력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로 한다.

2.6.4.4 동결방지조치 설치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한다.

2.6.5 정압기(지) 성능

정압기의 입구측·출구측 및 밸브기지는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이상에서 기밀성능(시공감리를 받

은 후에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성능)을 가지는 것으

로 한다.

2.7 사고예방설비기준

2.7.1 과압안전장치 <개정 09.12.2>

2.7.1.1 과압안전장치 설치

정압기의 과압안전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7.1.1.1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 위치는 주위에 화기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방출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09.9.25> 

(1)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가스를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정압기 출구측의 배관이 입구측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진 경우

2.7.1.1.1 과압안전장치는 스프링식 과압안전장치로 한다. 다만, 파일럿이 자력구동식이고, 주 밸브가 

설정압력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열리며, 파일럿의 주요 부품이 고장난다 하더라도 그것의 전체 정격용량

을 방출할 경우에는 파일럿 작동식 과압안전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7.1.1.3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밸브 스템은 수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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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4 과압안전장치에서 분출된 가스가 인화되지 않는 장소 또는 사람이나 가축에 피해가 미

치지 아니하는 장소로 유도되는 것으로 한다.

2.7.1.2 과압안전장치의 분출면적

2.7.1.2.1 과압안전장치의 분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임계흐름압력이 배압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음속흐름)

     A CKdKbP 

VRTZM
 … (2.1)

     A CKdKbP 

VRTZG
 … (2.2)

(2) 임계흐름압력이 배압보다 작은 경우(아음속흐름)

     A FKb

VR 

P  P   P  
ZTM

 … (2.3)

     A FKb

VR 

P  P   P  
ZTG

 … (2.4)

  식 (2.1)부터 식 (2.4)까지에서

 P1 : 분출량 결정압력(절대압력으로 설정압력과 초과압력의 합)(단위 : kPaa)

       P 

P cf
 k



k 

k

    Pcf : 임계흐름압력(절대압력을 말한다)(단위 : ㎪a)

    k :  비열비(


)의 수치

    Cp : 정압비열, Cv : 정적비열

  P2 : 대기압을 포함하는 배압(절대압력을 말한다)(단위 :  ㎪a)

  A : 필요분출면적(단위 : ㎟)

  C : 비열용량계수로서 표 2.7.1.2① 또는 그림 2.7.1.2①에서 나타낸 값으로 한다.

  T : 분출량 결정압력에서 가스의 절대온도(단위 : K)

  M : 가스의 분자량

  Kd : 분출계수(제작자의 설계분출계수)로서 0.975로 한다.

  Kb : 배압보정계수로서 대기압이면 1, 평형벨로우즈형(Balanced bellows type)은 그림 2.7.1.2②, 

일반형(Conventional type)의 경우 그림 2.7.1.2③에서 구한 값

  Z : 압축계수로서 그림 2.7.1.2④에서 나타낸 값. 단, 명확하지 않은 경우 Z=1.0으로 한다.

  VR : 2.7.1.3에서 정하는 필요분출량 [N㎥/min(0℃, 101.325㎪(a)]

  G : 표준상태에서의 가스비중[0oC, 101.325 ㎪(a)]으로 공기 1을 기준으로 한다. 

  F2 : 아음속계수로서 그림 2.7.1.2⑤에서 구한 값이거나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 값으로 한다.

     F 


k 

k
․r
k



 r

 r
k

k 

  

  여기에서 ｒ은 분출량 결정압력에 대한 배압의 비[P2/P1]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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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 k C k C k C

1.00 315 1.26 343 1.52 366 1.78 386

1.01 317 1.27 344 1.53 367 1.79 386

1.02 318 1.28 345 1.54 368 1.80 387

1.03 319 1.29 346 1.55 369 1.81 388

1.04 320 1.30 347 1.56 369 1.82 389

1.05 321 1.31 348 1.57 370 1.83 389

1.06 322 1.32 349 1.58 371 1.84 390

1.07 323 1.33 350 1.59 372 1.85 391

1.08 325 1.34 351 1.60 373 1.86 391

1.09 326 1.35 352 1.61 373 1.87 392

1.10 327 1.36 353 1.62 374 1.88 393

1.11 328 1.37 353 1.63 375 1.89 393

1.12 329 1.38 354 1.64 376 1.90 394

1.13 330 1.39 355 1.65 376 1.91 395

1.14 331 1.40 356 1.66 377 1.92 395

1.15 332 1.41 357 1.67 378 1.93 396

1.16 333 1.42 358 1.68 379 1.94 397

1.17 334 1.43 359 1.69 379 1.95 397

1.18 335 1.44 360 1.70 380 1.96 398

1.19 336 1.45 360 1.71 381 1.97 398

1.20 337 1.46 361 1.72 382 1.98 399

1.21 338 1.47 362 1.73 382 1.99 400

1.22 339 1.48 363 1.74 383 2.00 400

1.23 340 1.49 364 1.75 384

1.24 341 1.50 365 1.76 384

1.25 342 1.51 365 1.77 385

압력
[kPa]

온도[K]

253 263 273 283 293 303 313 323

102.1 0.9965 0.9970 0.9973 0.9976 0.9979 0.9981 0.9983 0.9985 

107.5 0.9964 0.9968 0.9972 0.9975 0.9978 0.9980 0.9983 0.9985 

110.0 0.9963 0.9967 0.9971 0.9974 0.9977 0.9980 0.9982 0.9984 

150.0 0.9949 0.9955 0.9961 0.9965 0.9969 0.9973 0.9976 0.9978 

200.0 0.9932 0.9940 0.9947 0.9953 0.9959 0.9963 0.9968 0.9971 

400.0 0.9864 0.9880 0.9895 0.9907 0.9918 0.9927 0.9935 0.9943 

700.0 0.9761 0.9790 0.9815 0.9837 0.9856 0.9873 0.9887 0.9900 

1,000.0 0.9658 0.9700 0.9736 0.9767 0.9794 0.9818 0.9839 0.9858 

2,000.0 0.9309 0.9396 0.9471 0.9535 0.9591 0.9639 0.9681 0.9718 

3,000.0 0.8953 0.9090 0.9206 0.9304 0.9389 0.9463 0.9527 0.9583 

4,000.0 0.8592 0.8783 0.8942 0.9077 0.9192 0.9291 0.9377 0.9453 

5,000.0 0.8230 0.8477 0.8682 0.8854 0.9000 0.9125 0.9234 0.9328 

6,000.0 0.7869 0.8177 0.8429 0.8638 0.8815 0.8966 0.9096 0.9209 

7,000.0 0.7518 0.7887 0.8186 0.8432 0.8640 0.8816 0.8967 0.9090 

8,000.0 0.7187 0.7613 0.7957 0.8239 0.8475 0.8675 0.8846 0.8994 

9,000.0 0.6890 0.7364 0.7747 0.8061 0.8323 0.8546 0.8736 0.8900

10,000.0 0.6641 0.7147 0.7561 0.7902 0.8188 0.8430 0.8637 0.8816 

표 2.7.1.2① 비열용량계수

표 2.7.1.2② 압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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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1.2① 열용량비 k=Cp/Cv 

게이지배압 설정압력kPag
배압 kPag

×

그림 2.7.1.2② 평형밸로우즈형 과압안전장치 배압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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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배압(%)=
배압(kPa(g))
설정압력(kPa(g))

×100

그림 2.7.1.2③ Conventional 과압안전장치 배압조정계수

그림 2.7.1.2④ 압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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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2⑤ 아음속계수

2.7.1.3 과압안전장치의 필요 분출량

정압기지 내에 설치된 정압기의 과압안전장치 분출량은 해당 공급시설에 설치된 유량이 가장 큰 정압기

(비상공급용 정압기 제외)의 설계 기준 유량으로 한다.

2.7.1.4 과압안전장치 축적압력

과압안전장치의 축적압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과압안전장치의 축적압력, 설정압력 

및 초과압력의 예는 표 2.7.1.4와 같다. 

2.7.1.4.1 과압안전장치를 1개 설치한 경우의 과압안전장치의 축적압력은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이하 같다)의 110% 이하로 한다. 

2.7.1.4.1 과압안전장치를 1개 설치한 경우의 과압아전장치의 축적압력은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이하 같다)의 110% 이하로 한다. 

2.7.1.4.2 과압안전장치를 2개 설치한 경우의 과압아전장치의 축적압력은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6% 

이하로 한다. 

표 2.7.1.4 과압안전장치의 축적압력, 설정압력 및 초과압력

원 인
과압안전장치 1개 설치 과압안전장치 2개 이상 설치

최대설정압력 최대축적압력 초과압력 최대설정압력 최대축적압력 초과압력

첫번째 밸브 100% 110% 10% 100% 116% 16%

추가된 밸브 - - - 105% 116% 11%

[비고] 모든 수치는 최대허용압력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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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보칙)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은 적합하게 설치된 설치된 것으로 보며,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7.2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설치 <개정 11.1.3>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의 밸브실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7.2.1 가스누출경보기 기능

2.7.2.1.1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가스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한다. 

2.7.2.1.2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4분의 1 이하)에서 60초 이내에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한다. 

2.7.2.1.3 경보가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가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도록 한다. 

2.7.2.1.4 담배연기 등 잡가스에 경보가 울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7.2.2 가스누출경보기 구조

2.7.2.2.1 가스누출경보기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리형 공업용으로 

한다.

2.7.2.2.2 가스누출경보기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특히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한다.

2.7.2.2.3 경보부와 검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7.2.2.4 검지부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7.2.3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

2.7.2.3.1 검지부 설치장소는 정압기실 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서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으로 한다.

2.7.2.3.2 검지부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그 밖에 설비의 구조 등에 적합한 곳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곳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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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기, 물방울,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2) 주위온도 또는 복사열에 의한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이 되는 곳

(3) 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4) 차량 그 밖의 작업 등으로 인하여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

2.7.2.3.3 검지부의 설치높이는 가스의 비중, 주위 상황, 가스설비의 높이 등에 적합한 곳으로 한다.

2.7.2.3.4 경보기의 설치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곳으로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한다.

2.7.2.4 가스누출경보기 설치개수

정압기실(지하정압기실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검지부의 수는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수로 한다.

2.7.3 전기방폭설비 설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KGS GC201(가스시설 전기방폭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2.7.4 환기설비 설치 <개정 11.1.3>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의 밸브실의 환기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7.4.1 정압기실 및 밸브기자의 밸브실은 누출된 가스가 체류되지 아니하도록 통풍시설을 설치

하며,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체통풍시설을 설치한다.

2.7.4.2 2.7.4.1의 통풍시설로써 갤러리 타입의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환기구의 통풍가능면적 및 

개구율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갤러리 타입의 환기구의 통풍 가능면적은 다음 식으로 한다.

Ae = A × r

  여기서, Ae  : 통풍 가능면적

          A   : 환기구 면적(사각형, 원형)

           r   : 개구율

(2) 갤러리 타입의 개구율 산정은 다음 식으로 한다. 다만, 갤러리의 재료가 알루미늄 또는 강판

재인 경우의 개구율(r)은 0.5로 한다.

rA

an

  여기서, r  :  개구율

         an  :  갤러리 틈새면적의 합

         A   :   환기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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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 환기구의 면적은 2400㎠ 이하(개구율을 고려한 면적을 말한다)로 한다.

2.7.5 위험감시 및 제어장치 설치

2.7.5.1 경보장치 설치

정압기 출구 및 밸브기지의 밸브 출구의 배관에는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2.7.5.2 긴급차단밸브 개폐통보장치 설치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의 밸브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와 전동밸브는 밸브의 개폐상태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장소 및 중앙통제소에서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2.7.5.3 지진감지장치 설치

정압기지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진감지장치를 설치한다.

2.7.5.3.1 내진 등급 분류

(1) 내진 특등급

설비의 손상이나 기능상실로 인하여 공공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

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계획 승인권자가 지정

하는 정압기지와 제조소의 경계로부터 최초로 설치되는 정압기지

(2) 내진 1등급

설비의 손상이나 기능 상실이 공공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압기지로서 내진 특등급 이외의 고압배관(최고사용압력 1㎫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는 정압기지

2.7.5.3.2 등급별 지진감지장치의 설치기준

(1) 내진 특등급의 정압기지에는 가속도계나 속도계를 설치한다.

(2) 내진 1등급의 정압기지에는 가속도계, 속도계 또는 SI(Spectrum Intensity)센서 등 지진감지장치

를 설치한다.

2.7.5.3.3 지진감지장치의 기능 및 성능

(1) 기능

(1-1) 지진감지장치는 지진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감지 및 측정을 하고 측정된 값을 상황실에 지속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2) 지진감지장치는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성능

(2-1)  가속도계의 성능은 표 2.7.5.3.3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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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성  능 비  고

주파수 역

ㅇ 최소 주파수 0.1Hz 이내 최대 주

파수 50Hz 이상

ㅇ 0.1Hz에서 최소 40Hz까지 평활

한 주파수 응답반응 유지

주어진 주파수 대역에서지반운동을 3㏈ 이내에서 

정확히 감지하는 것으로 한다.

동적 범위
ㅇ 90㏈ 이상

ㅇ 최대계측 가속도 2.0g

구조물의 종류와 설치위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

는 것으로 한다.

출력전압 

선형비
 1% 이내 지반운동크기의 왜곡현상을 방지한다.

성분간 

감도오차
 2% 이내

정확한 벡터(Vector) 성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으

로 한다.

감쇠율  (60~70)%

출력 전압  기록계의 최대입력 전압 이내 지진응답계측의 포화를 방지한다.

출력 방식

 Single-ended 출력 기록계와의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Differential 출력
기록계와의 거리가 50m 이상인 경우에는 신호왜

곡을 방지한다.

항  목 성 능

동적 범위  90㏈ 이상

구동 방식  threshold에 의한 trigger 방식

threshold 수준  (0.001~0.02)g (조정가능)

자료 취득 횟수
 100(회/초) 이상

 (200/초 이상의 over-sampling 가능)

표 2.7.5.3.3① 가속도계의 성능

(2-2) 속도계의 성능은 표 2.7.5.3.3②와 같다.

표 2.7.5.3.3② 속도계의 성능

항  목 성 능 비  고

주파수 역
 최소 주파수는 0.01Hz 이내, 

 최대 주파수는 10Hz 이상

주어진 주파수 대역에서 지반운동을 3㏈ 이내에서 

정확히 감지하는 것으로 한다.

동적범위

ㅇ 90㏈ 이상

ㅇ 최대 계측 가능속도는 구조물의 허

용운동한계의 2배 이상

필요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감쇠율  (60~70)%

(2-3) 기록계의 성능은 표 2.7.5.3.3③과 같다.

표 2.7.5.3.3③ 기록계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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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록 시간  trigger 작동시점을 기준으로 30초 전 부터 50초 후 까지

기억 용량  2Mb 이상(센서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

시각 오차  5msec 이내

자료 획득
 Diskette 또는 RS-232C serial port에 의한 직접획득, Modem 또는 

TCP/IP 통신방식채택

2.8 피해저감설비기준

2.8.1 방류둑 설치(해당 없음)

2.8.2 방호벽 설치

지상에 설치하는 정압기실의 벽은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이나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으로 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8.2.1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2.8.2.1.1 방호벽은 두께 120 ㎜ 이상, 높이 2 000㎜ 이상으로 하되, 직경 9㎜ 이상의 철근을 400

㎜(가로)×400㎜(세로)  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모서리 부분의 철근은 확실히 결속한다. 

2.8.2.1.2 방호벽 기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한다.

(2) 기초의 높이는 350㎜ 이상, 되메우기 깊이는 300㎜ 이상으로 한다. 

(3) 기초의 두께는 방호벽 최하부 두께의 120% 이상으로 한다.

2.8.2.2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

2.8.2.2.1 방호벽의 철근은 2.8.2.1.1과 같이 배근 및 결속하고 블럭 공동부에는 콘크리트 몰탈을 

채우도록 하며 방호벽의 두께는 150㎜ 이상, 높이는 2000㎜ 이상으로 한다.

2.8.2.2.2 두께 150㎜ 이상, 간격 3200㎜ 이하의 보조벽을 그림 2.8.2.2.2와 같이 본체와 직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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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2.2.2 보조벽의 배치

2.8.2.2.3 2.8.2.2.2에 따른 보조벽은 그림 2.8.2.2.3과 같이 방호벽 면으로부터 400㎜ 이상 돌출한 

것으로 하고, 그 높이는 방호벽의 높이보다 400㎜ 이상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림 2.8.2.2.3 보조벽의 높이

2.8.2.2.4 방호벽의 기초는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이고 그 기초의 높이는 350㎜ 이상으로 하되, 

되메우기 깊이는 300㎜ 이상으로 한다.

2.8.3 살수장치 설치(내용 없음)

2.8.4 제독설비 설치(내용 없음)

2.8.5 중화․이송설비 설치(내용 없음)

2.8.6 긴급차단장치 설치

2.8.6.1 정압기의 입구에는 이상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차단 및 원격조작이 가능한 긴급차단장치

를 설치하고 출구에는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2.8.6.2 2.8.6.1에 따라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긴급차단장치에 속하는 밸브 이외에 2개의 

밸브를 그 앞뒤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이 경우 정압기실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정압기실 외부의 

입구 및 출구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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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대설비기준

2.9.1 계측설비 설치(내용 없음)

2.9.2 비상전력설비 설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정전 등으로 정압기 및 밸브기지 밸브가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을 보유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2.9.3 압력기록장치 설치(내용 없음)

2.9.4 통신설비 설치

 

2.9.4.1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적합한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2.9.4.2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가스공급시설을 관리·제어하는 제어설비 및 통신설비는 건축물의 

바닥에 고정한다.

2.9.5 운영시설물 설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조명도가 150lx 이상이 되도

록 설치한다.

2.9.6 안정공급설비 설치(내용 없음)

2.9.7 벤트스택 설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는 벤트스택을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9.7.1 긴급용 벤트스택

2.9.7.1.1 벤트스택의 높이는 방출된 가스의 착지농도(着地濃度)가 폭발하한 값 미만이 되도록 충

분한 높이로 한다.

2.9.7.1.2 벤트스택 방출구의 위치는 작업원이 정상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작업원이 항시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2.9.7.1.3 벤트스택에는 정전기나 낙뢰 등으로 인한 착화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만일 착화

된 경우에는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2.9.7.1.4 벤트스택 또는 그 벤트스택에 연결된 배관에는 응축액의 고임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9.7.1.5 액화가스가 함께 방출되거나 급냉될 우려가 있는 벤트스택에는 그 벤트스택과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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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의 가장 가까운 곳에 기액분리기(氣液分離器)를 설치한다.

2.9.7.2 그 밖의 벤트스택

2.9.7.1에 따른 벤트스택 이외의 벤트스택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9.7.2.1 벤트스택의 높이는 방출된 가스의 착지농도(着地濃度)가 폭발하한 값 미만이 되도록 충

분한 높이로 한다.

2.9.7.2.2 벤트스택 방출구의 위치는 작업원이 정상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작업원이 항시 

통행하는 장소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2.9.7.2.3 벤트스택에는 정전기나 낙뢰 등으로 인한 착화된 경우에는 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

구한다.

2.9.7.2.4 벤트스택 또는 그 벤트스택에 연결된 배관에는 응축액의 고임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2.9.7.2.5 액화가스가 함께 방출되거나 급냉될 우려가 있는 벤트스택에는 액화가스가 함께 방출

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다.

2.9.8 외부인 출입 감시 장치 설치 <신설 12.1.5>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출입문과 그 밖에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 전체시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만, 군부대 등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을 제한한 시설 안에 설치된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와 근무자가 상주하고 적외선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지와 밸브기지에는 외부인을 

출입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0 표시기준

2.10.1 경계표시(내용 없음)

2.10.2 경계책 설치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주위에는 높이 1.5 m 이상의 경계책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3. 기술기준

3.1 안전유지기준(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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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입 및 충전기준(내용 없음)

3.3 점검기준

3.3.1 전체시설 점검(내용 없음)

3.3.2 기초 점검(내용 없음)

3.3.3 저장설비 점검(해당 없음)

3.3.4 가스설비 점검(내용 없음)

3.3.5 배관설비 점검(내용 없음)

3.3.6 정압기 분해 점검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작동상황을 점검한다.

3.3.7 사고예방설비 점검

3.3.7.1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점검

2.7.2에 따라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의 밸브실에 설치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3.7.2 지진감지장치 점검

2.7.5.3에 따른 정압기지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진이 발생하면 가능

한 빠른 시간 안에 점검을 하여 지진응답 계측기록을 회수한다.

4. 검사기준

4.1 검사항목

4.1.1 중간검사(해당 없음) 

4.1.2 시공감리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대한 시공감리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밸브기지는 2.6.1, 2.6.3.2, 

2.6.4, 2.7.1, 2.7.5.3, 2.8.2 및 2.8.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6에 따른 용품사용제한 확인

(2) 2.1에 따른 배치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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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에 따른 기초기준 확인 <개정 11.1.3>

(4) 2.5에 따른 배관설비기준 확인

(5) 2.6에 따른 정압기(지)기준 확인

(6) 2.7에 따른 사고예방설비기준 확인

(7) 2.8에 따른 피해저감설비기준 확인

(8) 2.9에 따른 부대설비기준 확인

(9) 2.10에 따른 표시기준 확인

4.1.3 정기검사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대한 정기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밸브기지는 2.6.1, 2.6.3.2, 

2.6.4, 2.7.1, 2.7.5.3, 2.8.2, 2.8.6, 3.3.6 및 3.3.7.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6에 따른 용품사용제한 확인

(2) 2.1에 따른 배치기준 확인

(3) 2.5에 따른 배관설비기준 확인

(4) 2.6에 따른 정압기(지)기준 확인

(5) 2.7에 따른 사고예방설비기준 확인

(6) 2.8에 따른 피해저감설비기준 확인

(7) 2.9에 따른 부대설비기준 확인

(8) 2.10에 따른 표시기준 확인

(9) 3.3에 따른 점검기준 확인

4.1.4 수시검사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대한 수시검사 항목은 4.1.3의 정기검사 항목을 따른다.

4.2 검사방법

4.2.1 중간검사(해당 없음)

4.2.2 시공감리 및 정기검사 

4.2.2.1 시공감리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대한 시공감리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4.2.2.1.1 외관 확인

(1)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 밸브실의 기초, 벽 등에 균열이나 주변에 붕괴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

(2)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의 밸브실에 다른 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3) 바이패스관에 자물쇠 채움 등의 시건 조치를 확인한다.

(4) 정압기 및 밸브기지의 밸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유해한 부식․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지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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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5) 지하에 설치한 정압기 및 밸브기지의 밸브는 빗물․지하수 등으로 인한 침수 여부를 확인한다.

(6) 정압기실 및 밸브기지의 밸브실에 설치된 조명기구, 통풍장치, 스위치류 등 전기시설의 방폭

구조 및 등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그 성능의 저해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4.2.2.1.2 재료 확인 <개정 11.1.3>

(1) 정압기 및 밸브기지의 밸브 본체·배관·배관연결부·가스차단장치 등 재료의 적정 여부를 재료성적서

나 도면 등으로 확인한다.

(2) 정압기실에 흡음재를 부착하는 경우 불연재료 여부확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2-1) 신설 정압기에 흡음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징구하여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난연성’판정여부를 확인한다.

(2-2) 기존 정압기에 흡음재를 부착할 경우에는 다음 재료를 불연재료로 인정한다.

(2-2-1)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타르, 회 등과 같이 

시험여부와 관계없이 불연재료임이 인정되는 재료

(2-2-2) (2-2-1)이외의 재료는 시험성적서 확인 결과 KS F 2271에 따른 난연 1·2·3급에 해당되는 

재료 

(2-2-3) 흡음재 중 완제품 상태가 다공·발포·섬유성 재질로서 KS F 2271에 따른 난연성능시험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

(2-3) 부득이하여 흡음재 외부를 표면 처리하는 경우 표면재의 불연재료 판정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2-3-1)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난연성’ 판정여부를 확인한다.

(2-3-2) 공인기관의 시험결과 KS F 2819(건축용 얇은 재료의 난연성시험 방법)에 따른 방염 1·2·3급  

해당 여부 또는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4.2.2.1.3 치수 확인

정압기·밸브기지의 밸브 및 그 연결관(부속품 포함)의 치수를 도면 등으로 확인한다.

4.2.2.1.4 가스차단장치 확인

(1) 재료가 규격에 적당한지를 도면 등으로 확인한다.

(2) 종류, 형식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4.2.2.1.5 용접 등 접합 확인

(1) 용접부에 대한 외관검사와 비파괴시험으로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2) 정압기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에서 정압기 및 그 부속설비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그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검사는 일체형정압기를 제작하거나 조립할 때에 실시한 비파괴시험 필름 또는 비파

괴시험 성적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4.2.2.1.6 기밀성능 확인

기밀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기밀시험은 압력유지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

고 배관내부의 시험가스의 방출 여부를 확인한다.

(1)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불활성기체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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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스로 할 수 있다.

(1-1) 최고 사용압력이 고압 또는 중압으로 길이가 15 m 미만인 배관 및 정압기 또는 그 부대설

비로서 그 이음부와 같은 재료, 같은 치수 및 같은 시공방법에 따르고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이상

인 압력에서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밀시험을 한 것

(1-1-1) 발포액을 이음부에 도포하여 거품의 발생 여부로 판정하는 방법

(1-1-2) 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농도가 0.2% 이하에서 작동하는 가스검지기를 사용하여 그 검지

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법(매몰된 배관은 시험가스를 넣어서 12시간 경과한 

후 판정한다)

(1-2)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및 정압기 또는 그 부대설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

으로 기밀시험을 한 것

(1-2-1) 발포액을 이음부에 도포하여 거품의 발생 여부로 판정하는 방법

(1-2-2) 시험에 사용하는 가스농도가 0.2% 이하에서 작동하는 가스검지기를 사용하여 그 검지

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법(매몰된 배관은 시험가스를 넣어서 12시간 경과한 

후 판정한다)

(2)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최고

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및 그 부대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최고사용압력이 30㎪ 이하인 것은 시

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할 수 있다. 

(3) 기밀시험은 그 설비가 취성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한다.

(4) 기밀시험은 기밀시험압력에서 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때 합격으로 한다.

(5) 기밀시험에 종사하는 인원은 작업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관측 등은 적절한 장애물을 

설치하고 그 뒤에서 실시한다.

(6) 기밀시험을 하는 장소 및 그 주위는 잘 정돈하여 긴급한 경우 대피하기 좋도록 하고 2차적으

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2.2.1.7 기능 확인 

(1) 정압기의 2차 압력을 측정하여 작동압력을 확인한다. 이 경우 작동압력의 확인은 시운전을 할 

때에 할 수 있다.

(2) 주정압기의 압력변화에 따라 예비정압기가 정상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정상가동 여

부의 확인은 시운전을 할 때에 할 수 있다.

(3) 가스차단장치의 개폐 작동성능을 확인한다.

(4)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이상압력통보설비, 정압기실 출입문 개페 여부, 긴급차단밸브 개폐 여

부 등이 연결된 원격감시장치의 기능을 작동시험으로 확인한다.

(5) 압력계와 압력기록장치의 기록압력 오차 여부를 확인한다.

(6) 강제통풍시설이 있을 경우 작동시험으로 확인한다.

(7) 이상압력통보설비·긴급차단장치·안전밸브의 설정압력 적정 여부, 정압기 입구측압력 및 설

계유량에 따른 안전밸브 규격의 크기와 방출구의 높이를 확인한다.

(8) 정압기 및 밸브기지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한 후 비상전력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9)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실과 밸브기지 밸브실의 내부는 조명도가 150lx 이상 되는지를 확인한

다.

4.2.2.1.8 가스용품 및 특정설비 <신설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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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볼밸브 및 글로우밸브 등 가스용품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2) 가열설비(가스히터) 등 특정설비의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여부를 확인한다.

(3) 2.7.5.2의 긴급차단장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2.2.2 정기검사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대한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4.2.2.1 및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

다. 다만, 4.2.2.1의 검사방법 중 4.2.2.1.2, 4.2.2.1.3, 4.2.2.1.5, 4.2.2.1.6은 제외할 수 있다.

4.2.2.2.1 분해검사 확인

정압기의 분해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 주기가 적정한지 등을 작성된 기록으로 확인한다.

4.2.2.2.2 누출 확인

가스누출검지기나 검지액으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4.2.3 수시검사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에 대한 수시검사의 검사방법은 4.2.2의 정기검사 방법에 따른다.

4.2.4 그 밖의 검사방법

4.2.2.1 기준 이외의 시공감리 방법은 KGS GC252(도시가스공급시설 시공감리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검사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KGS Code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분  류 기 호 시 설 구 분 분  류 기 호 시 설 구 분

제품(A)
(Appar
atus)

기구(A)
(Applian

ces)

AA1xx 냉동장치류

시설(F)
(Facili
ties)

제조·충전
(P)  

(Production)

FP1xx 고압가스 제조시설

AA2xx 배관장치류 FP2xx 고압가스 충전시설

AA3xx 밸브류 FP3xx LP가스 충전시설

AA4xx 압력조정장치류 FP4xx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AA5xx 호스류 FP5xx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AA6xx 경보차단장치류 FP6xx 도시가스 충전시설

AA9xx 기타 기구류

판매·공급
(S)

(Supply)

FS1xx 고압가스 판매시설

연소기(B)
(Burners)

AB1xx 보일러류 FS2xx LP가스 판매시설

AB2xx 히터류 FS3xx LP가스 집단공급시설

AB3xx 렌지류 FS4xx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AB9xx 기타 연소기류 FS5xx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AC1xx 탱크류

저장·사용
(U) 

(Use)

FU1xx 고압가스 저장시설

용기(C)
(Contain

ers)

AC2xx 실린더류 FU2xx 고압가스 사용시설

AC3xx 캔류 FU3xx LP가스 저장시설

AC4xx 복합재료 용기류 FU4xx LP가스 사용시설

AC9xx 기타 용기류

FU5xx 도시가스 사용시설
일반(G)
(Gene
ral)

공통(C)
(Common)

GC1xx 기본사항

GC2xx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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